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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10회 총회 연금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의 건 (2026년 2월 9일 기준)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및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

계속납입증명서 제출

(3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제출

(매월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 5만원 중

택일 납입한 자에게 발급)

2026년 2월 적용 /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노회 필수 제출

자격유지금 제도 신설 -

 - 가입자격 유지: 매월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월 5만 원) 중 택일 납입

2

 - 납입기간 20년 이상 가입자: 납입

중단 기간 내 자격유지금 납부 면제

2026년 1월 적용 /

자격유지금은 퇴직 시,

반환 가능하도록 논의 중

연금 산정 방식 변경
최종 납입3년 평균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40%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2028년 1월 적용

선납할인 제도 폐지 선납 시 할인 적용
선납 할인 폐지,

할인 없는 일시납은 가능

2025년 12월부터

접수 가능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호봉조정수수료 부과
호봉 조정(인상) 시 호봉조정차액금 부과

호봉 조정(인상) 시

차액금 대신 수수료 10만원 부과

2025년 12월부터

접수 가능

첨부 : [총회연금재단] 제110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2026년 2월 9일 기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지난 2025년 12월에 안내해 드린 현행 연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기준)

아울러, 기존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및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에 관한 추가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제110회

총회 이후 즉시 시행이 원칙이나, 수납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신규 확인서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노회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두 서류를 혼용하여 자격 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 헌법위원회의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의 자격확인에 대한 질의(2025.12.26.)」에 따른

해석에 의거하여, "총회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내용과 증빙 능력 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8일부로 "계속납입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는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만 발급

가능하오니, 각 노회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접수
스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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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110 년 월 일 기준(2026 2 9 )

제 회 총회에서 목사님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연금 재정의 합

리적인 운영을 위해 연금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요 변경 사항

을 안내드립니다

자격유지금 제도

납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목사님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어

려워지고 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회

연금재단은 납입이 중단된 가입자분들의 납입 재개를 독려하고

납입이 중단된 기간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유

지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림 자격유지금 운영방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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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금 핵심 사항

자격유지 필수조건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 월 만 원 중 하나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

다 납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자격유지금을 납부해야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발급 

기존 계속납입증명서 는 폐지되고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가 

발급됩니다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을 납부 중인 자에게 확인서

가 발급됩니다

년 월 일 기준 계속납입증명서와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모두 사용 중

년 월 일부로 계속납입증명서가 폐지됩니다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노회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이 중단된 경우에도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 목회활동에 지장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유지금을 개월 이상 미납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 복

원을 위하여 미납된 전체 자격유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납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는 자격유지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입금 납입을 재개하시고 개월이 지나면 기존의 자격유지금은 

납입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자격유지금은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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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연금 산정 방식 변경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년 이상 납입하고 세 퇴직 후 적립된 연금액에 따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납입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은퇴 년도의 재평가율을 적용한 후 합산한 

금액에 적립률 의 기본적립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적립액은 

세 만기 은퇴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조기퇴직시 세부터 세까지 기본적립액에 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만기 은퇴시 납입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인 경우 기본적립액

의 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년 호봉으로 가입하여 만기 은퇴까지 년 납부 한 

목회자의 연금산정 예시입니다 년 월 은퇴 년 재평가율 적용

납입연도 호봉 납입개월 납입금
연납입금

(C*D)
재평가율

재평가 연납입금

(E*F)

적립액

(G*1.1%)

A B C D E F G H

2004 26 12 359,000 4,308,000 1.914 8,243,358 90,677

2005 27 12 377,000 4,524,000 1.829 8,276,206 91,038

2006 28 12 396,000 4,752,000 1.769 8,407,238 92,480

2007 29 12 417,000 5,004,000 1.708 8,545,331 93,999

2008 30 12 438,000 5,256,000 1.636 8,597,765 94,575

2009 31 12 461,000 5,532,000 1.599 8,845,668 97,302

2010 32 12 485,000 5,820,000 1.571 9,141,474 100,556

2011 33 12 510,000 6,120,000 1.515 9,269,964 101,970

2012 34 12 536,000 6,432,000 1.481 9,523,219 104,755

2013 35 12 563,000 6,756,000 1.446 9,768,500 107,454

2014 36 12 591,000 7,092,000 1.401 9,936,601 109,303

2015 37 12 621,000 7,452,000 1.360 10,136,956 111,507

2016 38 12 653,000 7,836,000 1.316 10,308,258 113,391

2017 39 12 686,000 8,232,000 1.261 10,383,022 114,213

2018 40 12 720,000 8,640,000 1.215 10,498,464 115,483

2019 41 12 756,000 9,072,000 1.174 10,650,528 117,156

2020 42 12 795,000 9,540,000 1.127 10,748,718 118,236

2021 43 12 836,000 10,032,000 1.067 10,704,144 117,746

2022 44 12 878,000 10,536,000 1.000 10,536,000 115,896

2023 45 12 923,000 11,076,000 1.000 11,076,000 121,836

총납입액 144,012,000 예상연금액 2,129,570

표 2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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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 제도 폐지

새로운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에는 이미 재평가율에 따른 할인 

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선납의 의미가 없어 해당 제도를 폐

지합니다

선납할인 핵심 사항

년까지 선납 시 소정의 이율로 납입금에 할인이 적용되었지

만 년부터는 선납할인 제도는 폐지됩니다

일시납 자체는 계속 가능합니다

호봉조정 현실화 및 간소화

연금액 산정 방식이 실제 납입금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

스러웠던 호봉조정차액금은 폐지되고 호봉조정수수료 만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주요 변경 사항

호봉 자동인상

현 호봉에서 년간 월 월 납입 완료시 다음 해 호봉 자동 인상1 (1 ~12 ) , 1

현행 유지( )

호봉 조정 인상( )

사례비 조정으로 인해 호봉을 인상할 경우 호봉인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출

기존 호봉조정차액금 납부 후 인상- : 

신규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호봉조정 수수료 만원 부과- : , 10

호봉 인하

호봉을 인하할 경우 호봉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 인하 가능, 

현행 유지( )

표 3 호봉조정 주요 변경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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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조정 핵심 사항

신규 연금 산정 방식에서는 호봉조정차액금 없이 원하는 호봉으

로 자유롭게 인상이나 인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호봉을 인상하실 경우 호봉조정수수료 만원이 부과됩니

다

연 회 가입기간 내 총 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호봉은 연 

단위로만 변경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 조 가입자격중단사유8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때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이때에는 제 조의 에 . 8 1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야만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장애 질병으로 휴직할 때 관련서류 첨부1. · ( )

시무지 사임으로 휴직할 때2.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3. 

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4. 6

제 조 가입자격유지금8 1( )

제 조 등에 해당하여 자격중단이 되면 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1. 8 , . 

이 기간동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중단기간 동안 이사회에서 , 

정한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 만원.( 5 )

자격유지금은 납부금액이 아니며 퇴직일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2. , 

는다 다만 납부가 재개되면 항에 따른다. 3 . 

자격유지금의 누적금액은 중단사유가 해소되어 년 동안 납부를 지3. 1

속하게 되면 납부를 재개한 해의 납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한 것으로 , 

간주한다.

제 조 가입자격복원10 ( )

규정 제 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중단이유가 소멸8

되어 연금납입을 재개하면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납입재개 당해 . 

연도에 한하여 납입금을 소급할 수 있다.

제 조 계속납입증명서7 ( )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① 

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납입금을 납입중인 자와 자격유지금을 납③ 

부 중인 자에게 발급한다.

표 4 자격유지금 관련 연금규정.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총회연금재단 으로 연

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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